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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학원대학은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교로 일종의 단설전문대학원이다. 본 논문은 대학원대

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대학정보공시, 대학도서관통계 등을 이용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각종 법적기준과 권장기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

국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시설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에서 기인하였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이 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동시에 정보공시제도를 보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이를 추진할 대학도서관 관련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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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duate University in Korea is independent graduate school which runs only M.A./Ph.D. 

cour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y in 

Korea, to grasp the problems and to examine how to improve it. Comparing the data based on 

several statistics with a related standard, graduate university library is very poor except a 

facility section. This current inferiority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y seems to result from poor 

financial fundamental of graduate university, and grow by imperfect laws and ordinances. To 

solve such problems, initially we need to satisfy the followings. First, we must establish or 

revise laws and ordinances concerned, and then a minimum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Second, we will lead university to reform voluntarily by improving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Finally, the effort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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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 반복될 시 

‘―’로 표기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하여 설립된 대학원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교

를 말한다. 법률상 명칭으로 ‘대학교’라고 부르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설대학원(單設大學

院)이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특성화된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는

데,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대학원이 기존의 일

반대학원과 구별되는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다. 고등교육법 제29조2에 따라 대학원대학

은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중 하나를 둘 

수 있으나, 동시행령 22조에 따라 특수대학원

은 석사과정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

부분의 대학원대학은 ‘단설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 있다.

1996년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법률이 인가

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학원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

다. 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확보 등 4대 요건에 대

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을 자유롭

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

도이다(임연기 2008, 148).

한국의 대학원대학은 일본 대학원 개혁안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75년 대학원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독립대학원(獨立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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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 

독립대학원이 한국의 대학원대학과 유사한데 

그 명칭도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과 같

이 대학원대학이다. 일본 역시 미국 등의 대학

원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의 all-graduate 

university 모델은 19세기말부터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신학전문대학원 위주로 설립되었

으나, 최근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

의 대학원대학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39개교가 설립․운영

되고 있으나 평균 재학생 151명의 작은 규모, 

학과 및 전공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인지

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대학원대학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도

서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교육기본시설로 대

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

학원대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

학교의 규모나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

는 것처럼 대학원대학 도서관 역시 일반적으

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학도서관의 규모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 역사는 10

년 남짓 되어가지만 대다수 대학원대학 도서

관의 모습은 대학도서관으로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에 관한 연구로는 오미성

의 연구가 유일하다. 오미성(2008)은 KDI국

제정책대학원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답

사와 인터뷰,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알아보고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롤모

델 격인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원대학 도서관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

는 대학원대학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그 운

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통계, 대학정보공시 

및 여러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대학원대학 홈페이

지 또는 도서관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하

여 직접 수집하였다.

2. 대학원대학 현황과 문제점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그 대학

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

생․교수․직원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이용자

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대학에 설치된 학과․

전공에 따라 장서가 구성되고 개발되며, 타 관

종에 비해 정보봉사서비스, 문헌복사서비스가 

빈번히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그 설립․운영주체

인 대학원대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010년 10월 기준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인

가를 받아 개교한 교육기관은 전국에 39개교

이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1997년 3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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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 교 명 개교년월 위 치 개설 학과전공 비 고

1 합동신학 ― ’97. 03 경기 수원 기독교

2 원불교 ― ’97. 09 북 익산 불교

3 웨스트민스터신학 ― 〃 서울 악구 기독교

4 KDI국제정책 ― ’98. 03 서울 동 문구 정책학 정부출연기

5 한신학 ― 〃 경기 안양 기독교

6 베뢰아국제 ― 〃 서울 등포구 기독교

7 복음신학 ― 〃  구 기독교

8 성산효도 ― 〃 인천 남동구 기독교, 사회학

9 횃불트리니티신학 ― 〃 서울 서 구 기독교

10 서울성경신학 ― ’99. 03 서울 동작구 기독교

11 국제신학 ― 〃 서울 악구 기독교

12 일신학 ― ’99. 09 경기 화성 기독교

13 계약신학 ― ’00. 03 경기 주 기독교

14 서울사회복지 ― 〃 서울 등포구 사회학
구 오성스포츠산업 ―

구 서울스포츠 ―

15 앙신학 ― ’00. 09 경기 용인 기독교

16 국제법률경  ― ’01. 03 경기 고양 법

17 국제 어 ― ’02. 09 서울 강동구 어

18 서울불교 ― 〃 서울 천구 불교

19 서울외국어 ― ’03. 03 서울 서 구 언어

20 국제뇌교육 ― 〃 충남 천안 뇌교육, 국학 등 구 국제평화 ―

21 서울벤처정보 ― 〃 서울 강남구 경제, 경  등 구 서울정보통신 ―

22 성서침례 ― 〃 경기 이천 기독교

23 에스라성경 ― 〃 경기 고양 기독교

24 개신 ― ’03. 09 서울 강북구 기독교

25 과학기술연합 ― ’04. 03 서울 성북구 순수과학, 기술과학 정부출연기

26 청심신학 ― 〃 경기 가평 기독교

27 서울과학종합 ― 〃 서울 서 문구 경

28 국제문화 ― ’04. 09 충남 청양 사회학, 교육학 등 구 고려문화 ―

29 순복음 ― ’05. 03 서울 악구 기독교

30 경안신학 ― 〃 경북 안동 기독교, 음악

31 실천신학 ― 〃 경기 이천 기독교

32 동방 ― 〃 서울 성북구
술, 불교, 동양철학, 

의학 등

33 북한 ― 〃 서울 종로구 지역학(북한)

34 한림 ― 〃 서울 강남구 정치, 경 , 법

35 인제 ― ’05. 09 서울 구 의학

36 한반도 ― ’06. 03 서울 용산구 기독교, 정치

37 한독미디어 ― ’09. 03 서울 강서구 미디어 련

38 용문상담심리 ― ’09. 09 서울 종로구 심리학

39 한국상담 ― ’10. 03 서울 서 구 심리학

<표 1> 대학원대학교 현황
(2010.10월 기 , 개교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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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처음 개교하였고, 2010

년 3월에 개교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가 가

장 최근에 설립된 학교이다.

대학원대학 중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합하여 설립

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는 

재원 및 운영주체로 볼 때 공립기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편의상 대학원대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특

별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에 개

원하였고 대학원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총39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2.1 열악한 재정규모

대학원대학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

가 최근 들어서 신설학교가 급감하였다. 2005

년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학

설립조건 중 하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을 대학원대학의 경우 40억 원 이상으

로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는 금액’으로 

운영수익 총액이 적으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 적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수

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이 제시되었는데, 대

학 100억 원, 전문대학 70억 원, 대학원대학의 

경우 40억 원 이상으로 대학원대학의 경우 사

실상 상향조정된 것이다.

유기홍(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개정된 최소기준인 4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원대학은 30개교 중 2개

교에 불과하였으며, 2006년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에도 4개교뿐이었다. 

이미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알 수 있다. 개정 이

전에 설립된 대학원대학에 소급 적용한다면 

86.7%가 개교조차 할 수 없는 재정 규모를 가

지고 있었다.

대학원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100%

이상

7

(18%)

157

(87%)

138

(94%)

80%

이상

3

(8%)

3

(1.5%)

4

(3%)

60%

이상

4

(10%)

8

(4.5%)

3

(2.5%)

40%

이상

7

(18%)

6

(3.5%)

1

(0.5%)

40%

미만

18

(46%)

6

(3.5%)
-

계 39 180 146

    <표 2>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치와 
실제대학예산의 비교

대학정보공시를 참고하면 2009년에 대학총예

산이 40억을 넘는 대학원대학은 38개교 중 5개

교(13%), 2010년에는 39개교 중 7개교(18%)

에 불과했다. 이중 KDI국제정책―, UST는 정

부출연기관으로 대학총예산이 40억 원을 넘는 

사립 대학원대학은 3～5개교(10%)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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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법을 동일하게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적용시켜 보면 <표 2>와 같다. 일반대학과 전

문대학 대부분이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시하

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요구치를 충

족시키고 있는 반면에 대학원대학은 대부분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학생 평균 151명으로 등록

금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

록금수입에만 의존하려는 사립 대학원대학들

의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

학원대학의 운영수입을 분석해보면 정부출연

기관은 2개교, 등록금외 수입을 가진 기관은 2

개교, 재학생 300여명인 기관은 6개교였다.

즉 대학원대학이 적정 재학생수인 300명 이

상에 도달하지 못한 초기에 재단전입금, 기부

금 등의 등록금외 수입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재정운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열

악한 재정기반은 바로 교육기관의 부실교육으

로 이어지게 된다.

2.2 무분별한 특성화

고등교육법 제29조2에서는 전문대학원을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

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

는 대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원

은 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이며, 현재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

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외에는 그 기준을 학계

자율로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학원대학교 39개교 중 20개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며, 3개교가 

불교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다. 따라

서 전체의 60%가 종교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

한 학교이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학원대학은 종

교인력 양성에 치중되어 있다. 한 예로 ○○신

학대학원대학교로 개교한 대학원대학은 모두 

개교 이전에 신학원으로 운영되던 기관이었으

며 학과의 구성은 신학원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편중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

성화 분야를 규정지을 수 없는 대학원대학의 

난립이다. 전문대학원이라면 특정 직업인력 양

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원대학의 설립취지는 특성화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학

원대학 중에는 학제간 연구 수준조차 벗어나 

학과와 전공을 개설한 학교들이 여럿 있다.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을 예

로 들어본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교육목표를 ‘기독교 

정신과 신앙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선교와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인재양성’에 두고 있다. 즉 복지 인력, 문화선

교 인력, 국제화 인력, 문화콘텐츠 개발인력이

라는 4가지 인력양성을 하나의 교육목표로 하

고 있다.

무리하게 설정된 교육목표는 그대로 학과에 

반영되어 5개 학과 22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

다. 사회교육계열, 현대사회복지학계열, 국제



정보관리연구, vol.42, no.2 2011, pp.167-191

173

관계학계열, 표현문화학계열, 미용학(고전머

리)계열 5개 학과가 있지만, 세부전공을 살펴

보면 전공간 연관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사

회교육계열에는 미래명리문화교육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사주명리가 개설되어 있고, 국제관계

학에는 외국대학과 연계하여 공동학위로 경영

학석사(MBA)를 개설하였다. 또한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 다양한 전공을 표현문화학계열에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학과와 전공의 구성은 

특성화된 대학원대학이 아닌 일반대학 학부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특성화 분야가 없는 대학원대학의 

학과 구성은 그 도서관의 장서정책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 도서관

이 2만권 미만의 소규모 장서, 2천만 원 미만의 

자료구입비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서정책

에 특성화 전략마저 없다면 장서의 질은 보장

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3.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분석

2010년 10월 현재 개교한 대학원대학 39개

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통계, 대학정보공시, 

대학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009～2010년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2008

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 도서관실

무자가 직접 입력하였기 때문에 2008년 자료는 

제외하였다. 대학도서관통계의 경우 2009년부

터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대학정보

공시로 간접 입력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통계자료를 상호간 대조를 

통하여 신뢰성이 매우 저조한 데이터는 평가

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입력자가 

실제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의값을 

입력하거나, 입력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검증된 통계자료를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

설치기준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구 

도서관법시행령(이상 법정기준), 그리고 대학

도서관평가기준, 한국도서관기준, 도서관정보

정책기획단에서 개발한 대학도서관운영평가

지표(이상 권장기준)의 평가항목과 지표와 비

교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보

았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 평가부문별로 나열하

였으나, 분석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그 순서는 예산 ￫ 자료 ￫ 시설 ￫ 인적자원 

￫ 정보화로 조정하였다. 이용자서비스 부문은 

자료의 신뢰성이 너무 낮았고, 현재 대학원대

학 도서관의 현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3.1 예산 부문

소규모 대학은 부서단위로 회계가 이루어지

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경

우가 많아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기

초로 도서관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인

건비 등을 포함한 도서관전체예산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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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렵지만, 자료구입비는 대학회계 계

정항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비교적 정

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자료구입비는 대학회계에서 ‘1317 도

서구입비’ 계정항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말한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비와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부서의 간행물 구독료는 4223 소모품비에 계

상한다”라고 주를 달아 행정부서의 업무참고

용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도서구입비로 처리하

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료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대학정보공시와 대학도서관통계는 확인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관련법

령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 대학원대학의 예결산내역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였다. 대학원대학 도

서관의 2010년도 자료구입비 현황은 <표 3>과 

같다.

학교총예산은 교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한 

처리가 기관마다 달라 지출총예산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자료구입비는 각 기관의 예결산공

고에 공시된 ‘1317 도서구입비’ 계정항목의 금

액으로 통일하였다. 대학정보공시, 대학도서관

통계와 비교하여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기

관은 표에 음영처리를 하였으며 기존 통계보다 

금액이 적어진 경우는 ▾로, 금액이 많아진 경

우는 ▴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도서구입비 예산과 결산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적으로 도서구입비 집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 대학원대학의 도서구입예산은 

대학총예산 1%가 배정되고 있었다. 대학정보

공시를 참고하면 일반대학도 동일하게 대학총

예산 1%를 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대학

과 달리 대학원대학은 3% 내외의 상위 2개교

와 1% 미만의 하위 30개교(77%) 간에 그 격

차가 매우 심하였다. 심지어 도서구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기관도 6개교(15%)가 있었다.

도서관예산에 관한 법정기준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자료구입예산으

로 대학총예산 2～2.5% 이상을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2개교가 이에 충족하였다. 대

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

를 참고하면 37개교(95%)가 대학총예산 1% 

미만으로 자료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의 평균은 13만 2, 

631원이었다. 대학정보공시를 참고하면 일반

대학 평균은 12만 7,100원으로 이를 상회하였

다. 하지만 재학생수 400명 미만의 일반대학인 

금강―, 중앙승가―, 수원카톨릭―, 광주카톨

릭―, 대전카톨릭―, 영산선학―, 순복음총회

신학교 9개교의 평균은 34만 6,900원으로 이의 

40%에 미치지 못했다. 위 대학들은 모두 종교

계통법인이 만든 대학교로 대학원대학과 비슷

한 규모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해당항목에 대한 척도가 

없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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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 교 명
2010년도 
대학총예산

2010년도
자료구입비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009년도
자료구입비예산

2009년도
자료구입비 결산

1 KDI국제정책― 16,888,722 428,000 1,329 428,000 418,202

2 국제 어 ― 6,379,000 37,803 440 40,106 37,280

3 횃불트리니티신학 ― 4,080,000 125,765 415 114,154 109,765

4 한반도국제 ― 775,000 10,000 278 15,000 4,582 

5 청심신학 ― 1,825,461 10,000 233 9,560 9,560 

6 한독미디어 ― 6,850,488 22,000 216 22,000 0

7 합동신학 ― 3,843,039 63,000 210 86,580 86,580

8 용문상담심리 ― 1,190,000 13,000 194 0 0

9 서울과학종합 ― 8,930,470 ▾37,000 186 23,200 15,484

10 복음신학 ― 1,516,130 ▴21,000 147 5,080 5,079

11 개신 ― 1,056,000 ▾ 15,000 136 18,000 4,288

12 에스라성경 ― 706,700 10,000 119 10,000 7,843

13 성서침례 ― 650,652 ▾7,000 109 8,000 5,446

14 한신학 ― 2,146,780 15,000 109 15,000 11,622

15 원불교 ― 786,029 ▾4,000 93 3,000 2,979

16 서울불교 ― 1,840,000 15,000 88 13,005 3,104

17 국제신학 ― 2,799,130 18,300 83 15,300 4,205

18 베뢰아 ― 1,679,020 ▴10,000 78 10,000 6,727

19 경안신학 ― 680,519 6,000 75 6,000 1,256

20 실천신학 ― 1,102,556 5,000 68 3,500 1,845

21 계약신학 ― 1,038,349 ▴5,896 67 5,780 5,208

22 서울성경신학 ― 870,768 5,000 63 5,500 6,839

23 성산효 ― 3,016,093 10,000 62 10,000 5,078

24 일신학 ― 977,500 1,000 59 1,000 0

25 웨스트민스터신학 ― 3,316,000 ▴20,000 55 31,000 19,992

26 서울외국어 ― 2,092,000 ▾7,300 50 7,300 0 

27 앙신학 ― 845,400 5,000 50 0 0 

28 국제뇌교육종합 ― 3,712,770 ▾10,650 41 2,660 1,663

29 동방 ― 2,930,661 7,920 40 7,200 1,444

30 한림국제 ― 4,858,277 ▾10,000 32 6,000 5,723

31 서울사회복지 ― 1,592,886 3,600 31 3,600 399

32 국제문화 ― 1,559,520 2,000 10 2,000 261

33 서울벤처정보 ― 2,256,249 ▴1,000 7 1,000 221

34 과학기술연합 ― 11,357,000 ▾0 0 0 0

35 국제법률경  ― 2,623,943 ▾0 0 0 0

36 북한 ― 2,047,702 0 0 0 0

37 순복음 ― 1,350,000 ▾0 0 0 0

38 인제 ― 1,530,227 0 0 0 0

39 한국상담 ― 1,242,760 0 0 미개교

학원 학교 평균 2,947,277 26,045 133 24,435 20,069

<표 3> 대학원대학교 도서구입비 현황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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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참고하면 24개교(61%)가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9만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1을 참고할 때 대학총예산이 40억 원 이상

이 되면 대학원대학의 재정기반이 양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등록금수입이 40억 원에 근접

한 대학원대학은 재학생수가 300명 내외였으

며 도서구입예산을 대학총예산의 1%로 배정

하면 4000만원이다. 위의 수치를 참고하여 대

학원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산정

해보면 13만 3,000원 정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11개교(28%)가 이를 만족시키고 있었고 28

개교(72%)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도서관 관련 통계조사에 제출한 도서구입예

산과 학교가 편성한 도서구입비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기관으로 15개교(38%)가 있었

다. 도서구입예산이 더 많은 경우(▾)는 통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입력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관이 파악한 도서구

입예산보다 도서구입비가 더 많은 경우(▴)는 

행정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등을 도서구입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도서구입비가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알아본 

결과 2009년 도서구입예산대비 70% 미만을 

집행한 기관은 18개교(46%)에 달했다. 대부

분의 통계조사가 예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

가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32개교

(82%)가 재학생수에 맞는 도서구입예산을 집

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자료 부문

3.2.1 도서자료

자료를 입력한 총 39개교 중 신뢰성이 떨어

지는 6개교는 평균에서 제외하고 33개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도서자료 

현황은 <표 4>와 같다.

도서자료의 총장서수 평균은 1만 8,261권이

었고, 재학생 1인당 장서수 평균은 181.3권이

었다. 2008년 한국도서관연감을 참고하면 대

학도서관 평균은 20만 7,002권, 전문도서관 평

균은 2만 3,207권, 학교도서관 평균은 8,813권

이었다. 총장서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원

대학 도서관의 장서는 전문도서관이나 학교도

서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

자료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전 

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한다면 총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

은 수 이상의 도서를 소장해야 한다. 대학원대

학은 평균 3개 이상의 학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1만 5,000권 이상을 소장해야 개교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에 따르

면 법학전문도서관은 최소 3만권 이상의 장서

를 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설치인

가된 대학 25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기

관이 5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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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 교 명
총장서수
(2009년)

총장서수
(2010년)

재학생1인당장
서수(권)

권장기준
대비

특성화장서
비율(%)

1 합동신학 ― 74,975 80,985 270.0 255% 89%

2 횃불트리니티 ― 61,432 62,358 205.8 198% 77%

3 KDI국제정책 ― 46,461 47,270 146.8 141% 100%

4 청심신학 ― 39,569 40,133 933.3 1014% 51%

5 베뢰아국제 ― 31,260 31,192 251.5 234% 73%

6 웨스트민스터신학 ― 26,037 26,837 74.1 70% 76%

7 원불교 ― - 25,100 583.7 551% 52%

8 순복음 ― 23,238 23,774 153.4 170% 68%

9 개신 ― 17,576 20,583 187.1 199% 92%

10 성산효도 ― 17,873 19,293 119.1 115% 63%

11 국제신학 ― 17,144 18,924 85.6 84% 80%

12 일신학 ― 17,439 18,649 1097.0 1075% 53%

13 국제뇌교육종합 ― 16,266 18,367 70.4 75% 51%

14 국제 어 ― 16,588 18,094 210.4 219% 78%

15 동방 ― 13,000 16,627 84.0 93% 43%

16 앙신학 ― - 15,705 157.1 157% -

17 성서침례 ― 13,789 14,601 228.1 243% 87%

18 서울성경신학 ― 27,294 14,571 182.1 179% 85%

19 복음신학 ― 14,029 14,297 100.0 96% 74%

20 한신학 ― 9,719 13,457 97.5 94% 91%

21 국제법률경  ― 5,707 6,285 80.6 82% 18%

22 실천신학 ― 9,397 9,509 130.3 145% 77%

23 에스라성경 ― 7,977 8,200 97.6 104% 93%

24 서울불교 ― 7,154 7,154 41.8 44% -

25 경안신학 ― 5,674 6,465 80.8 90% 12%

26 한반도국제 ― 5,045 6,361 176.7 201% 70%

27 국제문화 ― 4,773 5,694 29.1 32% 50%

28 한독미디어 ― 4,093 4,093 40.1 49% 30%

29 서울과학종합 ― 1,702 3,282 16.4 32% -

30 용문상담심리 ― - 3,094 46.2 56% 69%

31 한림국제 ― 921 1,221 4.0 4% 46%

32 서울외국어 ― 443 438 3.0 3% 15%

33 북한 ― 0 0 0 - -

학원 학교 평균 17,886 18,261 181.3 185% 62%

34 서울사회복지 ― 3 9,000

데이터 임의값 입력

35 인제 ― 3,000 2,700

36 서울벤처정보 ― 1,977 1,977

37 과학기술연합 ― 1,694 1,694

38 계약신학 ― 23,380 451

39 한국상담 ― 0 0 데이터 미입력

<표 4> 대학원대학 도서관 도서자료 현황
(2009.4.1일과 2010.4.1일 기 , 총장서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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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75% 이상을 전문분야인 법학도서로 소장

하도록 하고 있는데, 25개교 중 4개교를 제외하

고는 모두 만족하였다(한민섭 2009, 237-246).

한국도서관기준은 재학생 1인당 50권 이상

의 단행본을 확보해야 하고, 대학원대학을 지

향하는 대학은 단행본 구성기준의 60% 이상

에 해당하는 전문학술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즉 재학생 1인당 80권 

이상의 단행본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원대학의 재학생 평균이 151명으로 1만

2,000여권 이상이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에서는 재학생 1인당 장

서수가 65권 이상,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

서는 3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을 때 매우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0년 대학원대학의 

평균 재학생수은 151명으로 1만여 권의 장서만 

소장하면 ‘매우 우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권장기준이 법정기준

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권장기

준이 일반대학에 맞게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재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에는 

적용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되어 오류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 권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13개교(33%)였고, 

심지어는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도 2개

교가 있었다.

3.2.2 인쇄형 연속간행물

각 통계와 기준 간에 전자저널에 대한 처리

가 차이가 있었다. 대학도서관통계, 도서관평

가기준에서는 전자저널을 전자정보원으로 취

급하도록 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서는 연속간

행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

도서관통계를 기초자료로 하였고,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평가부문별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전

자저널은 전자정보원에서 기술하였다.

인쇄형 연속간행물에 대한 통계자료는 데이

터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다. 8개교는 미입력

하였고, 4개교는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구독하

고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자

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통계

작성지침상 전자저널은 인쇄형 연속간행물과 

분리하도록 하였으나 전자저널을 포함시킨 기

관도 2개교나 되었다.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

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23개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평균적으로 28.4종을 구독, 28.5종을 기증받고 

있었다. 합하여 평균 56.9종의 인쇄형 연속간

행물을 입수하고 있었다. 이중 4개교는 기증에

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인쇄형 연속간

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은 19개교(48%)

에 불과했다.

인쇄형 연속간행물 평균 구독단가는 9만 3, 

466원이었다. KDI국제정책―, 국제영어―, 베

뢰아―, 서울외국어―, 한반도국제―, 합동신

학대학원대학 6개교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국내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집중적으로 수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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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연속

간행물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하여 본

다면 학과당 10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

을 구독해야 한다. 대학원대학은 평균 3개 이상

의 학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30종 이상의 정기간

행물을 구독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

가기준 역시 인쇄형 저널과 전자저널을 합하여 

30～50종 이상을 구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인문․예체능계열의 경

우 학과당 30종 이상,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50

종 이상을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

서관평가기준은 학과당 국외 15종 이상, 국내 

20종 이상을 구독하고 있으면 매우 우수한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

서는 전자저널을 포함하여 국내외 구분 없이 

학과당 50종 이상을 구독할 경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대학은 여러 개의 학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사실상 하나의 

학과로 볼 수 있다. 특정 분야와 관련한 연속간

행물의 종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대학원

대학의 특성화 분야는 인문(종교), 사회과학

(국제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30～50종 이

상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다면 우수하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

독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는 단행본, 비도서자료에 비해 통계수치

를 올리기가 쉽고, 낮은 단가의 국내 연속간행

물만을 집중적으로 수서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3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에 관한 통계자료 역시 연속간행

물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

졌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해

당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정보원

의 접근경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만이 다양한 종류

의 전자정보원을 구독하고 있었다. 합동신학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2개교는 웹

DB와 전자저널을 모두 구독하고 있었고, 복음

신학대학원대학은 1종의 학술DB를, 국제영어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은 1종의 전자저

널을, 청심신학대학원대학은 1종의 전자책을 

구독하고 있었다. 그 외의 대학원대학 도서관

은 trial상태로 구독중이거나 전혀 전자정보원

을 구독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정보원에 관한 법정기준은 현재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 

3종이상의 웹DB를 구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한국도서관기준은 계열별․학문영역별 대

표적인 서지DB를 각 1종 이상 구독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은 외부DB 

도입예산으로 3년간 4～5천만 원 이상을 집행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

표는 Web DB 구독비용을 연속간행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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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하지만 3.1 예산에 따르면 도서구입예산이 4

천만원 이상 편성된 기관은 KDI국제정책―, 

합동신학대학원대학 2개교에 불과하며, 대부

분의 기관이 1천만원 이하로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견적자료와 도서관 업무담당

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10

년 10월 현재 대학원대학 도서관 규모의 기관

이 국내 학술DB 중 규모가 큰 KISS와 DBPIA 

2종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1,000만원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예산규모로는 사실상 

2종 이상의 전자정보원을 구독하는 것을 불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DI국제정책―, 합동

신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3개교 

외에는 전자정보원 분야를 평가할만한 대학원

대학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

으로 열악했다.

3.2.4 비도서자료

자료를 입력한 총 32개교를 대상으로 비도

서자료는 평균 599.3점을 소장하고 있었다. 하

지만 상위 7개교가 총 비도서자료의 85%를, 

하위 18개교는 모두 100점 미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25개교가 비도서자료에 대한 자료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고, 예산을 확보한 

기관 7개교의 평균 비도서자료 구입예산은 152

만 8,571원이었다.

3.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자료를 중

심으로 한 기본 장서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도

서관이 상당수이므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같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비도서자

료보다는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수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5 연간 장서의 증가 및 폐기

자료를 입력한 32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연

간 장서 증가량은 687.8종 1138.2권이었다. 자

료의 수입방법은 기증이 2:1의 비율로 높았으

며, 11개교(34%)가 구입보다는 기증에 의존

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연간 

2～5천권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연간 증가책수를 학

생 1인당 2종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

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 역시 

학생 1인당 2종 이상이 증가하면 ‘보통’으로 평

가하고 있다. 대학원대학의 평균 재학생수은 

151명이므로 500여권의 장서증가만으로 권장

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3.2.1의 도서자

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장기준이 법정기준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서의 폐기는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

시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 장서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시설 부문

자료를 입력한 32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

관통계 중 도서관건물 연면적(㎡)과 대학정보

공시의 교사 시설 확보현황 중 교육기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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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대조하였다. 교육기본시설 면적보다 도

서관 건물 연면적이 큰 3개교, 보유한 장서와 

열람석에 비해 그 면적이 넓은 1개교는 데이터

의 신뢰성이 없어 제외하였다. 데이터의 신뢰

성이 떨어지는 5개교를 제외한 27개교를 대상

으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순번 학 교 명
도서관
연면적
(㎡)

재학생
1인당면적

(㎡)

한국도서관기준
최소면적기준

(㎡)

열람석
수(석)

좌석당
재학생수

(명)

정원대비
열람석

(%)

1 합동신학 ― 1,699 5.66 2110.71 (미달) 160 1.88 51.95 

2 청심신학 ― 1,657 38.53 1008.08 (○) 69 0.62 86.25 

3 국제 어 ― 1,258 14.63 529.07 (○) 160 0.54 160.00 

4 횃불트리니티신학 ― 647 2.14 1723.75 (미달) 244 1.24 70.32 

5 KDI국제정책 ― 636 1.98 1396.87 (미달) 50 6.44 13.81 

6 성서침례 ― 610 9.53 531.58 (○) 96 0.67 48.00 

7 웨스트민스터신학 ― 481 1.33 1033.32 (○) 104 3.48 21.67 

8 복음신학 ― 446 3.12 524.75 (미달) 60 2.38 30.00 

9 용문상담심리 ― 429 6.40 192.02 (○) 68 0.99 68.00 

10 원불교 ― 379 8.81 702.69 (미달) 42 1.02 35.00 

11 한독미디어 ― 379 3.72 295.47 (○) 60 1.70 30.00 

12 일신학 ― 291 17.12 946.54 (미달) 51 0.33 8.50 

13 국제신학 ― 240 1.09 631.96 (미달) 57 3.88 27.94 

14 에스라성경 ― 236 2.81 306.75 (미달) 58 1.45 58.00 

15 동방 ― 217 1.10 580.34 (미달) 30 6.60 14.71 

16 서울성경신학 ― 210 2.63 466.11 (미달) 50 1.60 41.67 

17 한신학 ― 204 1.48 394.09 (미달) 42 3.29 67.74 

18 베뢰아 ― 198 1.55 839.58 (미달) 34 3.76 28.33 

19 국제뇌교육종합 ― 194 0.74 689.10 (미달) 50 5.22 17.24 

20 경안신학 ― 166 2.08 267.76 (미달) 58 1.38 58.00 

21 국제문화 ― 118 0.60 337.08 (미달) 51 3.84 28.02 

22 실천신학 ― 117 1.60 336.16 (미달) 25 2.92 25.00 

23 한림국제 ― 115 0.37 214.73 (미달) 36 8.56 20.00 

24 서울외국어― 102 0.70 164.74 (미달) 103 1.41 73.57 

25 서울불교 ― 94 0.55 333.47 (미달) 6 28.50 3.70 

26 계약신학 ― 330 3.75 장서수 불확실　 76 1.16 76.77 

27 서울벤처정보 ― 15 0.11 장서수 불확실 10 14.00 5.00 

28 개신 ― 2,215 도서 연면  신뢰성없음 54 2.04 45.00 

29 국제법률경  ― 68,904 도서 연면  신뢰성없음 111 0.70 52.36 

30 한반도국제 ― 1,281 도서 연면  신뢰성없음 22 1.64 22.00 

31 성산효 ― 1,842 도서 연면  신뢰성없음 48 3.38 21.05 

32 한국상담 ― 0 데이터 미입력

학원 학교 평균 425 4.97 662.27 67 3.76 42.25

<표 5> 대학원대학 도서관 시설현황
(2010년 4월 1일 기 , 도서 연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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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연면적 평균은 425㎡

(128.7평)로 모든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독립

된 건물이 아닌 한 층 또는 격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1인당 도서관면적은 평

균 4.97㎡이었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

관 시설면적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이전 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해 

본다면 대학원대학의 학생정원 평균은 187명

으로 약 357㎡가 요구된다.

한국도서관기준은 공식에 의한 최소 면적 

기준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 값을 대입

한 계산하였다. 직원수는 관장 1인, 직원 1인으

로 계산하여 2명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으며 직

원 1인의 오차범위는 10㎡정도이다. 계산결과 

19개교(76%)가 기준에 미달하였다. 대학도서

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재

학생 1인당 도서관면적을 1.3㎡ 이상으로 권장

하고 있는데 8개교(30%)가 이에 미달하였다.

권장기준 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국도서관기준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

으나,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

평가지표는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충원율이 낮은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평균 열람석수는 67석이었다.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정원의 20% 이상,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 정원의 70% 이상

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국도서관기준은 정원의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6개교(20%)가 법정기준인 20% 이상에 

미달했고, 12개교(40%)가 권장기준인 30% 

이상에 미달했다. 5개교(16%)는 유사 법정기

준인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 시설 부문

은 법정기준이 마련되어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

기준에서는 열람석당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평

가하고 있다. 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의 열람석당 

재학생수 평균은 3.76명으로 3개교(8%)를 제

외하고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2.1 

도서자료와 마찬가지로 대학원대학의 적은 재

학생수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4 인적자원 부문

인적자원에 관한 데이터는 신뢰성이 떨어지

는 7개교를 제외한 2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정보학 비전공자가 통계자료를 작성할 경

우 사서직과 비사서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서자격의 등급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서울벤처―,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의 경우

에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경안

―, 복음신학―, 한독미디어―, 원불교대학원

대학은 사서직 직원이 없었다.

사서직을 배치한 기관의 사서직원수는 대부

분 1～2명이었으며, 2급 정사서가 가장 많았

다. 관장은 대부분 비전공 교수이거나 행정직

원이었으며,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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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사서가 관장을 맡아보고 있었지만 소속

직원이 없었다.

법정기준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령이 마련되

지 못한 관계로 1988년에 제정되었던 구 도서

관법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구 도서관법시행

령에서는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

서직원 4명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DI국제정책대학원

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

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도서

관직원을 3명 이상 배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

나 사서직에 관해서는 법학전문사서(=1급 정

사서) 1명 이상을 배치할 것만을 제시하고 있

다(한민섭 2009, 247-249).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학생 1,000명 미만, 장

서 5만권까지 기본인력으로 사서직 6명, 비사서

직 4명 총 10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서는 

사서직원 1인당 학생수와 장서수를 평가하는데, 

재학생 평균 151명, 장서수 평균 1만 8,261권인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배치

할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적자원 부문 역시 3.2.1의 도서자료, 3.3 

시설부문과 동일하게 권장기준이 법정기준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3.5 정보화 부문

정보화 영역에는 다양한 평가항목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항목인 도서관

자동화시스템(LAS) 설치 여부와 정보검색용 

컴퓨터의 수를 살펴보았다.

2010년 10월 현재 전용서버를 포함한 도서

관자동화시스템의 초기 구축비용은 2,000만

원～7,000만원으로 추정되며,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

대학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상당수 대학원대학

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7개교(43%)가 도서관 홈페이지가 존재

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검색이 불가

능했다.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으

로 확인된 기관은 대부분 상용 업체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SA&K의 제품이 

6개교(1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KORSA-ASP를 5개교(13%)가 사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선호도에

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4 인적자원 부문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원대학의 경우 도서관 직원이 1～2

명에 불과하므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의 업무부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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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보화 부문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입

학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도서관 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재학생 10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

관평가기준은 정보검색용 PC 1대당 재학생수

가 300명 이하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다. 대학원대학의 경우 평균 재학생수가 151명

에 불과하므로 1～2대 이상의 PC를 확보하기

만 한다면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10개교(26%)가 정보검색용 PC를 보

유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였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관련 법령의 미비

도서관의 3대 요소는 시설, 장서, 직원으로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시설부문을 제외하고 전

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설부

문조차 증원된 학생정원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거나, 설립인가 이후 도서관 시설

을 감축함으로써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들

이 6개교(15%)였다.

이러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부실현상에는 

미비한 관련법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원대학을 개교하는 과정에서 

법적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다. 이전의 대학설치기준령에는 시설 외

에 장서에 관한 기준도 있었으나, 대학설립운

영규정으로 바뀌면서 장서에 대한 기준은 삭

제되었다.

현재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시설부문에서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

석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33개교(87%)가 이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장서부문의 경우 최소기준조차 제시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이 장서를 보유하지 않

은 도서관을 개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폐지된 

대학설치기준령을 적용한다면 대학원대학의 

경우 1만 5,000여권의 장서와 정기간행물 30종 

이상을 보유한다면 개교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원대학이 개교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치기

준령의 장서기준에조차 미달되는 기관이 23개

교(59%)이다. 심지어 북한대학원대학은 개교

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장서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직원부문은 별도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못

해 1988년에 제정된 구 도서관법시행령이 아

직도 적용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유효하지만 

현행법령에 그 내용과 관계가 명확하게 적시

되지 못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대학이 생기기 이전에 제정

된 법률로 일반대학에 맞게 설계되어있어 대

학원대학 도서관 현실에 강제하기에는 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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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

대학원대학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학설치기준령과 대학원설치기준령에

서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강(大綱)을 제시하

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개조 5개항에 걸쳐 자

료,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직원, 시설, 열람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들어가 있어 대학도서

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윤옥 등(2005)은 미비한 대학도서관 관

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서관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 교육관련 기본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 독립된 기

본법령을 제정하는 안, 민간기준을 법적 준거

기준으로 채택하는 안 4가지를 제안한 바 있

다. 하지만 법적기준은 최적기준이기보다는 최

소기준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준을 이상적인 권

장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

고 있어 사실상 도서관법에서 최소기준을 제

시하는 안, 교육관련 기본법에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안, 독립된 기본법령을 제정하여 최

소기준을 제시하는 안 3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2008년 학교도서관

진흥법이라는 독립된 기본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최소기준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례로 보

아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독립된 기본법령으

로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2009년 3월 정두원 의원이 대학도서관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서간 

의견차이가 있어 표류 중인 상태이다. 

열악한 대학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법률을 통하여 최소기준을 의무화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

에 대한 최소기준만이 있는 교육관련 기본법

이 열람실뿐인 대학도서관을 양산해내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4.2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교육계를 중심

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학이 가지는 

사립대학 위주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

조건적인 대학자율화 정책이 부실대학의 양산

에 일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박부

권 외 1999; 최재성 2005; 임연기 2008).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

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재정기반

이 매우 취약하여 운영수입의 3분의 2정도를 

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주는 정부정책들이 시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재학생수가 적은 사립 대학원대학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그 재정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2.1에서 확인

한 것처럼 현재 설립되어 있는 대학원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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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이후에는 설

립조차 될 수 없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진 사립 대학원대학은 

자연스럽게 도서구입비나 연구지원비와 같은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재정적

으로 건전한 대학원대학의 대학총예산의 평균 

1%를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4,000여만 원이다. 

이 금액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원급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표 3>을 참고하면 30개교(76%)가 대학총예

산 1% 미만으로 도서구입비를 배정하고 있었

으며, 이러한 도서구입예산조차 70% 미만으

로 집행한 기관이 18개교(46%)나 되었다. 심

지어 5개교(13%)는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

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은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기인한 것이

며, 무분별하게 부여된 대학의 자율권이 이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서관을 위한 

재정을 보조해주거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 구속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도록 감사 활동을 벌이는 등의 적

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의지 없이 열악한 재정

기반을 가진 대학원대학 스스로가 먼저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

워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사학들은 부여받은 

자율권에 비해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보

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4.3 부족한 정보공시 항목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웹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

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

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

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이 수

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

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제도에서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항목은 장서보유현황, 도서관예산현황 

2개 항목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구

중억(2009)의 연구와 같은 도서관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왔으며, 2009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이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면

서 대학도서관통계의 자료로 간접제출하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항목들

이 대학의 교육여건으로서 대학도서관의 현실

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산의 경우 3.1 예산부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통계조사가 예산만을 평가한다는 점

을 악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로 집행

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예산현황에 전년

도 결산내역을 추가하여 함께 공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시설현황의 경우 현행 교육관련 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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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유일한 도서관관련 항목임에도 불구하

고 정보공시항목에는 빠져있다. 따라서 시설현

황 항목으로 재학생당 도서관 시설면적과 열

람석당 재학생수를 평가지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인적자원현황의 경우 사서직

원 대비 재학생수 등을 평가지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제도의 도서관 관련 통

계지표의 경우 단순한 수치의 나열로 일반인

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

고 있다. 이에 반해 충원율, 교사시설확보율, 

교원확보율 등의 통계지표는 %를 단위로 하

여 쉽게 가시화된다. 따라서 단순한 통계수치

의 나열이 아니라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

서관운영평가지표 등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등의 

평가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또는 대학도서관 관계법령의 개선을 통

하여 법적 최소기준이 제공될 경우 법적 최소

기준 대비 %로 환산하여 보여줄 경우 더욱 쉽

게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중억

(2009, 351)은 이를 위하여 통계지표, 그래프, 

의미분석(통계설명 및 해석)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4 관련단체의 부재

열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실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권익을 대

변하며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

다고 보인다.

현재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는 관종별로 국공

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

회(이하 사대도협),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

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도연) 4개 

단체가 있다. 이같이 많은 대학도서관 관련단

체가 있지만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단체는 없다.

대도연은 정관 5조에서 “(사)한국도서관협

회의 단체회원인 대학도서관 또는 그에 준하

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서 3개 대학도서관

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도서관협회의 회원이라도 3개 대학도

서관협의회의 회원이 아니면 대도연의 회원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이 사립대학인 현실에

서 사대도협이 회원의 자격을 ‘4년제’ 사립대

학 도서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대학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즉 사대도협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악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서

관협회에 가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총 9개

교(23%)에 불과하지만, 이 9개교조차도 사대

도협에 가입할 수 없어 대도연에 참여할 자격

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사서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대학 도

서관들 스스로가 나서 협의회를 창설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가 창설된다고 해

도 그 협의회가 대도연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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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도연이 정관을 바꾸거나 사대

도협이 회칙을 바꾸어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들

이 열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을 끌어안기 전

까지는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5 부적합한 평가기준

3장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권장기준의 척

도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권장기

준의 척도가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하고 발

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치기

준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 학생정

원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권장기준인 한국

도서관기준은 ‘학생당 ○○’으로 절대치를 제

시하는데 반해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

관운영평가지표은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하

여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정원에 기반한 법적기준과 절대값을 제

시하는 한국도서관기준은 비교적 적합한 평가

척도를 제시한 반면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

하는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

가지표는 오류를 보였다.

이는 두 기준이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설계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재학생수를 가지고 있

는 대학원대학에 적용할 경우 유리하게 적용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오류는 대학원대

학 외에도 적은 재학생수를 가지는 소규모 대

학과 학생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재의 대학도서관평

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대학원

대학 도서관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

관운영평가지표를 재학생수에 맞게 더욱 세분

화하거나, 대학원대학 도서관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평가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예산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82%가 

재학생수에 맞는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지 않

고 있었으며, 이중 19%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예산조차 46%의 기관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장서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48%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경우 비교적 양

호한 편이었으나 비도서자료, 전자정보원의 경

우는 매우 열악하여 통계로써 의미가 없었다. 

장서의 증가량은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기증에 

의존하고 있었고, 장서의 폐기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시설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시설면적 

평균은 425㎡이었고, 재학생 1인당 도서관면

적은 평균 4.97㎡이었으며, 평균 열람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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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석이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열람석의 규

모가 법적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대부

분의 기관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었고, 열람석

과 서가를 배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에 시설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양호한 편

이었다.

인적자원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82%

가 사서직원 1～2명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2급 

정사서가 가장 많았다. 15%는 사서직원이 배

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서직원이 아닌 행정직

원이 도서관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법적기준

인 구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을 4명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KDI국제정

책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기준

에 미달하고 있었다.

정보화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43%

가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

로 사서의 업무부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26%가 정보검색용 

PC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The Library 

is the heart of the University)'라는 C. W. 

Eliot의 말은 한국의 대학도서관에도 금과옥조

처럼 전해 내려온다. 하지만 대학원대학 도서

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말이 무색

할 정도로 그 현실은 열악했다. 현행법령에 법

적 최소기준이 명시된 시설부문을 제외하고 사

실상 모든 부문이 관련기준에 미달하고 있었

다. 1997년 합동신학대학원대학이 처음 개교한 

이래 그 역사가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현

재에도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대학원대학의 심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사

립 대학원대학에게도 많은 자율권을 부여 받

았다. 하지만 사립 대학원대학들은 열악한 재

정기반을 핑계로 부여받은 자율권에 맞는 사

회적 책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대학도

서관 운영의 최소기준으로 구속력을 행사할 

관련법령까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방임해왔다고 보인다. 정부와 대학원대학 

모두가 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법령마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문제와 상황이 더 가중된 것이다.

대학설립에 관한 법률이 인가주의에서 준칙

주의로 바뀐 지도 10년이 넘었다. 대학설립준

칙주의는 출발 당시 배경과 이념이 매우 긍정

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에 와서는 질적으로 열악한 부실대학의 난립

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칙주의의 기본 틀은 유

지하되 대학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

학운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많은 개선안들

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

하고자 하는 도서관계의 노력은 대학설립준칙

주의 개선안의 하나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최소한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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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련 통계지표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그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화함으로써 

대학원대학 스스로가 개선의지를 가지도록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시도가 대학도서관계의 하나된 

목소리로 대변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열악하여 

그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대학원대학 도서관과 

소규모의 신생 대학도서관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일반대학 도서관들의 아량과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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